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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위치 원내용 수정내용

59쪽 4번� 위 2번과� 3번의� 판례법리가�빠짐 2,3번�판례법리�추가� (아래)

판례법리
및

사안적용 

2.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 이 사건 개선안을 설명하는 공문에서 별정직원 재채용자체를 특별퇴직에 대한 혜택으로 명시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재채용허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채용부분은 재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용자
에게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의미 (재채용기회 부여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조건 중의 하나로서 특별퇴직을 선택한 근로자에게 특별퇴직 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을 부여할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특별퇴직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회사는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을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외환은행지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
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74쪽 핵심쟁점� 30번� 사건요약�맨� 밑의�줄 다른�사안 다룬�사안.

93쪽 3.(1)목차�밑에서� 2번째�줄 경영영성과급을� 경영성과급을

98쪽 핵심쟁점� 45번� 위로� 2번째�줄 2018년� 12월� 18일 2013년� 12월� 18일



쪽수 위치 원내용 수정내용

117쪽� 2번� 사건도해 임금...� 지급� 환잔지 임금...� 시급� 환산시

117쪽 2번�관련법령� 3번째�줄 근로기준법을�위한한 근로기준법을�위반한

124쪽 사건도해� Q1 � 연차휴가�출근을�산정? 연차휴가�출근율�산정?

152쪽 사건요약� 1번째줄 불기속�기소 불구속�기소

191쪽 관련법령 민법�제66조..� 민법�제660조..�

194쪽 사건요약� 1번째�줄 재고용하여만� 60세... 재고용하여�만� 60세..(띄어쓰기)

197쪽 사건도해�맨�밑의� 줄 좀료되는�것으로... 종료되는�것으로...

201쪽 위에서� 8번째�줄 기능�하여야�할 기능하여야�할� (붙여쓰기)

208쪽 핵심쟁점� 100번� 위로� 3번째� 줄 권한�및�정도� 대표이사가 권한�및�정도,� 대표이사가� (쉼표넣어�구분)

226쪽 사건도해� 1번� 두� 번째�문단� 1번째� 줄 다음낟�아침. 다음날�아침�

229쪽 사건도해�맨�밑의� 줄 중노위�재신신청�기각 중노위�재심신청�기각

233쪽 사건도해� 3번� 2번째�줄� 전보잘령 전보발령.

308쪽 2번�목차. 핵심쟁점� 130� 참조 핵심쟁점� 126� 참조

310쪽 보충판례�제목 강행규정을�위한� 강행규정을�위반한�

320쪽 사건요약�맨�밑의� 줄 해고된�자가부당해고라며 해고된�자가�부당해고라며� (띄어쓰기)

337쪽 사안적용� 1번목차� 3번째�줄 심대한�혼란�내준� 막대한�손해를... 심대한�혼란�내지� 막대한�손해를...

357쪽 사건도해� Q2 퇴거응죄가�성립하는가 퇴거불응죄가�성립하는가

401쪽 참조판례� 2번째�문단� 2번째� 줄 지급된�금품의�액수 지급된�금품의�액수� (밑줄)

407쪽 3번� 2번째� 문단� 1번째�줄 경위 경위� (밑줄)

410쪽 2번� 3번째� 줄 경위와�당사자의�의사 경위와�당사자의�의사� (밑줄)

412쪽 판레법리�밑에서� 3번째�줄 근로계약�반복․갱신�관행 근로계약�반복․갱신�관행� (밑줄)
414쪽 도해�맨� 밑의줄 2012.3.1~2016.2.29 2013.7.22.~2015.7.21

431쪽 사건도해�맨�밑의� 글 계약�체겔�전 계약�체결� 전


